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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1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BSA는 정부와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BSA 

회원사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ID 관리 

서비스, 보안 솔루션 및 협업 소프트웨어 등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SA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을 위한 다수의 논의2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BSA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수탁자”의 소비자 대면의무 제외 

 

개정안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은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로 지칭되는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SA는 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또는 

향후 개인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고, 소비자 대상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제언드립니다.  

 

정보 주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이유를 결정하는 회사(위탁자)와 다른 회사를 

대신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수탁자)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분명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 BSA  회원사 : Adobe, Alteryx, Altium,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Bentley Systems, Box, Cisco, Cloudflare, 

CNC/Mastercam, Dassault, Databricks, DocuSign, Dropbox, Elastic, Graphisoft, IBM, Informatica, Juniper Networks, Kyndryl, 
MathWorks, Microsoft, Nikon, Okta, Oracle, Prokon, PTC, Rockwell, Rubrik, Salesforce, SAP, ServiceNow, Shopify Inc.,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plunk,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riNet, Twilio, Unity Technologies, Inc., 
Workday, Zendesk, and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2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의견서, 2020년 5월, https://www.bsa.org/kr/policy-

filings/gaeinjeongbobohobeob-sihaenglyeong-gaejeongane-daehan-bsa-the-software-alliance-ui-uigyeonseo;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2021년 2월, https://www.bsa.org/kr/policy-filings/gaeinjeongbobohobeob-ilbugaejeongbeoblyulan-2021-

1ho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의견서, 2021년 11월 https://www.bsa.org/kr/policy-

filings/gaeinjeongbobohobeob-ilbugaejeongbeoblyulan-bsa-the-software-alliance-uigyeonseo 

https://www.bsa.org/kr/policy-filings/gaeinjeongbobohobeob-sihaenglyeong-gaejeongane-daehan-bsa-the-software-alliance-ui-uigyeonseo
https://www.bsa.org/kr/policy-filings/gaeinjeongbobohobeob-sihaenglyeong-gaejeongane-daehan-bsa-the-software-alliance-ui-uigyeonseo
https://www.bsa.org/kr/policy-filings/gaeinjeongbobohobeob-ilbugaejeongbeoblyulan-2021-1ho
https://www.bsa.org/kr/policy-filings/gaeinjeongbobohobeob-ilbugaejeongbeoblyulan-2021-1ho
https://www.bsa.org/kr/policy-filings/gaeinjeongbobohobeob-ilbugaejeongbeoblyulan-bsa-the-software-alliance-uigyeonseo
https://www.bsa.org/kr/policy-filings/gaeinjeongbobohobeob-ilbugaejeongbeoblyulan-bsa-the-software-alliance-uigyeo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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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전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서로 다른 역할을 반영하여 각각의 다른 책임을 부여하는 글로벌 합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데이터 보호법으로는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3,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4,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APPI) 5, 싱가포르의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A) 6 등이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26조 8항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정보주체 

대면의무를 수탁자에게 부과7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SA는 정보주체 대면 의무가 "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언 드립니다. 
 

정보주체 대면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로, 개별 정보 주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정보수집의 대상과 시기, 이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개별 

정보주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탁자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기반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해당 내용이 위탁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특성이나 처리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위탁자가 지시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계약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정보주체 대면 의무를 부과할 경우, 

수탁자가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검토해야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락해야 하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분석 해야하므로 의도치 않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수탁자가 모르는 개인이나 신원을 정당하게 인증할 수 없는 주체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의도치 않게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주체와의 상호적용 의무는 위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BSA는 개정안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상 위임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가로 개정 시, 제 26조 8항을 개정하여 다음 

의무사항에서 “수탁자”를 제외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제15조부터 제25조(2),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소비자 대면 

의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탁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특성 또는 그러한 처리가 

수행되는 목적이 위탁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 평가의 대상 및 제34조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할 의무 

• 제35부터 제38조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자는 개별 정보주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반면, 수탁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알 가능성이 낮고 

신원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R0679&from=EN. 

4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division=3.&part=4.&lawCode=CIV&title=1.81.5. 

5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ppc.go.jp/files/pdf/Act_on_the_Protection_of_Personal_Information.pdf. 

6 2012년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법, https://sso.agc.gov.sg/Act/PDPA2012. 

7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포함됩니다. 제 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 22조의 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 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 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제 28조의 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 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 35조의 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 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 37조의 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R0679&from=EN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division=3.&part=4.&lawCode=CIV&title=1.81.5
https://www.ppc.go.jp/files/pdf/Act_on_the_Protection_of_Personal_Information.pdf
https://sso.agc.gov.sg/Act/PDP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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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인정보위는 2020년 12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가이드8 (이하 가이드)를 발표하여 

제 26조의 운영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서로 다른 역할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가이드를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를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의 구별에 대한 BSA의 입장문도 첨부 드립니다. 9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주체 대면 의무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유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다른 역할을 하는 

단체에 부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보장해야 합니다. 정보주체 대면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 의무와 소비자 권리 요청에 대한 

응답은 위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수탁자에게는 위탁자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촉진 

 

BSA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 8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가 위원회의 인증을 획득했거나, 위원회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인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 제 29조의 12는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책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BSA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기업 내 구속력 있는 규칙, 국제 트러스트마크 및 지역 

인증과 같은 기타 제 3자 인증 프로세스 및 데이터전송 메커니즘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및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국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인증으로 글로벌 CBPR 인증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국외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합한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별로 다른 여러 

인증을 요구하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SA는 개정된 인정보보호법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 이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중단 명령)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 개인정보 

이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ii) 

개인정보를 이전 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8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12.개정),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40#LINK  

9컨트롤러와 프로세서: 프라이버시 관리자의 분류 역사  https://www.bsa.org/files/policy-

filings/10122022controllerprodistinction.pdf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40#LINK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10122022controllerprodistinction.pdf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10122022controllerprodistinc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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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는 시행령 개정안에 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10   이러한 사항들은 권한 명령을 내릴 시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지 명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향후 개인정보 전송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한편, 전송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전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전송의 진행 중인 경우, 중지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될지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개정안 제 32조 3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11    

 

BSA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과 기업의 총 

매출액과 취급하는 정보 주체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기타 통지 및 보고 의무를 수행하여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 복잡성 및 개인 정보 처리량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적합성과 조직 구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때 최소 자격 

요건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자격증과 같이 지나치게 규범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마치며  

 

BSA의 의견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m Shen Hong 

아태지역 정책 매니저  

 
 

 

10 전송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규모, 위반의 중대성, 중지가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등이 고려 요소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전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11 즉,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이 1조원 이상,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다) 법 제 

63조 1항에 따라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프라이버시 관리자의 분류 역사 

현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초기 개인정보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는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들은 전세계적으로 통지, 접근, 수정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조직의 적절한 의무를 식별하여, 해당 정보의 컨트롤러로서 개인정보의 처리방법과 이유를 결정하는 회사, 

그리고 해당 정보의 프로세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회사를 역시 구분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호법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역할을 반영하여, 다른 유형의 

주체에게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개념은 40년 이상 존재해왔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OECD Privacy 

Guideline),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Convention 108),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ISO27701을 포함한 글로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체계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역사  

1980: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전산화 된 데이터 처리에 의해 촉발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조사하고 공공정보실행원칙을 권고하는 미국 보건, 교육 

및 복지부의 1973년 보고서를 포함한 이전의 노력을 바탕으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현대 개인 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1 

1980년에 채택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컨트롤러”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배포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정보의 내용 및 사용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 

1980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평은 “정보 컨트롤러”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용어가 

“정보의 내용과 사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을 가진 주체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3  

1981: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 

1981년, 유럽평의회는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범을 서명을 위해 개방했습니다. 조약 

제108호는 “파일 컨트롤러”를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그에 적용할 작업”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개인정보 

파일의 목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개인”으로 정의했습니다.4 

1995: EU 데이터 보호 지침 

이전에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반이 된 1995 EU 데이터 보호 지침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별도로 

정의했습니다.5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되었으며,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되었습니다.   

 

2005: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OECD 개인정보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APEC 지역 국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데이터 흐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2005년 APEC에 의해 승인되고 2015년에 갱신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컨트롤러를 "개인 정보의 수집, 보유, 처리, 사용, 공개 또는 전송을 제어하는" 조직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대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6 다른 조직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1: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  

2011년, 모든 21개의 APEC 국가는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 (CBPR) 시스템을 승인하여,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도록 설계된 정부 지원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7 CBPR 시스템은 데이터 컨트롤러에게만 

해당됩니다. 2015년 APEC은 컨트롤러가 적격하고 책임 있는 프로세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인정보 프로세서 

인증제도 (Privacy Recognition for Processor, PRP)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8 

2016: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로 

컨트롤러의 정의와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프로세서의 정의를 유지하였습니다.9 이 법은 

2016년에 채택되어, 2018년에 발효되었습니다.  

 

2018: 유럽 평의회 제108조 현대화 개정 협약  

2018년, 제108조 협약은 현대화되어 컨트롤러의 정의를 개정하고, 프로세서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컨트롤러는 “정보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주체로, 10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정의했습니다.11 

 

2019: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27701)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는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27701)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최초의 국제 표준을 

설정하였습니다. ISO27701은 조직이 컨트롤러인지 프로세서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통제를 구현하는 의무를 

할당합니다. 컨트롤러는 “처리 목적과 수단” 12을 결정하는 반면, 프로세서는 고객을 대신하여 처리된 개인정보가 

“문서화된 고객 지침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처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3  

 

2023: US 개인정보보호 주(州)법 

2023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유타, 버지니아의 5개 주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5개의 법 모두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사업자와, 컨트롤러/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의 84% 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 컨트롤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14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세계적으로 채택된 분류 방안 

전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랜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차이를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다른 역할에 기반하여 다른 주체에게 다른 책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역할을 반영하는 국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일부 국가를 보여줍니다. 

 
관할권

  
컨트롤러

  
프로세서

 

브라질15 컨트롤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프로세서: “컨트롤러의 명의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 자연인 또는 법인” 

케이맨 제도16 데이터 컨트롤러: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처리될 목적, 조건, 

방식을 결정하는 자” 

데이터 프로세서: “데이터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보 컨트롤러의 

고용인이 아닌” 자 

유럽 연합17 컨트롤러: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페로 제도18 컨트롤러: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홍콩19  데이터 사용자: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정보의 수집, 보유, 처리 또는 사용을 

통제하는” 자 

데이터 프로세서:  

(a)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그리고 

(b)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자 

코소보20 데이터 컨트롤러: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데이터 프로세서: “정보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말레이시아21  정보 사용자: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통제 혹은 승인하지만, 데이터 프로세서가 

아닌” 자 

데이터 프로세서: “데이터 사용자를 

대신하여 단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자 



 
관할권

  
컨트롤러

  
프로세서

 

멕시코22  데이터 컨트롤러: “개인정보 처리를 결정하는” 

개인 또는 민간 법인 

데이터 프로세서: “데이터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 

필리핀23  개인정보 컨트롤러: "본인을 대신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 보유, 처리, 사용, 이전 또는 

공개하도록 타인 또는 조직에 지시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포함하여, 개인 정보의 수집, 

보유, 처리 또는 사용을 통제하는” 개인 또는 

조직.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지시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외함. 

개인정보 프로세서: “개인정보 컨트롤러가 

정보 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카타르24 컨트롤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될 방법과 처리 목적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싱가포르25 조직: 개인, 회사, 협회 또는 개인의 단체, 

법인 또는 비법인: (a) 싱가포르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승인되었거나, 또는 (b)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정보 중개인: “타 조직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해당 조직의 

피고용인은 포함하지 않는” 조직  

 

남아프리카 공화국26 책임 당사자: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공공/민간 단체 또는 그 외의 개인  

운영자: “해당 당사자의 직접적인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계약 또는 위임에 따라 

책임 당사자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태국27 데이터 컨트롤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와 관련한 결정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 

또는 법인  

데이터 프로세서: “데이터 컨트롤러에 

의해 또는 대신하여 주어진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와 관련하여 

운용하는” 자 또는 법인 

터키28 데이터 컨트롤러: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데이터 프로세서: “데이터 컨트롤러의 

승인에 따라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관할권

  
컨트롤러

  
프로세서

 

우크라이나29 개인정보 소유자: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해당 

데이터의 구성 및 처리 절차를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소유자 또는 

법에 의해 소유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영국30 컨트롤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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